
관련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1. : -3987(2021.8.26.)

 
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중 해외 입국한 사람에 대한 방역조치 변경 2. 
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 해 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, .

 
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 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계획< >

  자가격리 면제 요건 변경○ 

접종완료 후 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     - 2 → 접종완료 후 주가 경과된 이후 입국2 *

예시 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차 접종완료일이 일인 경우 입국일이      * ( ) 2 2 9.1
일 이후이면 격리면제 적용 가능9.16

입국 후 진단검사 추가    ○ 

    - 입국 후 일차 검사 입국 후  6~7 → 일차 검사1  일차 검사+ 6~7
시행시기 월 입국자부터 적용  : 2021.8.30.( ) ○ 

    - 시행일 이전 입국자는 소급하여 격리면제  적용
 

붙임  질병청공문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 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1. [ ]
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 입국자 방역조치 변경계획 부 끝      2. 1 . 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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